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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는 독일어 단어를 직역할 경우 “Heil”(영어의 “healing”) “Praktiker”(영어의 “practitioner”), 즉 “치료 종사자” 혹은 “치유

임상가”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 문헌에서는 주로 이들의 주요 진료 분야를 강조하여 “naturopath”(자연치료사)로 번역하고

있고, 국내 학술 문헌과 언론 자료에는 “민간의술자”, “전통의술자”, “민중의술자”, “자연요법사”, “자연치료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번역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이들의 의료체계상의 ‘지위’(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민간”,

혹은 “민중”) 혹은 치료적 ’내용‘(자연과학에 입각한 현대의학적 진료가 아닌 “자연치료”, “전통의술” 혹은 “대체요법”)을 덧붙여 그

의미를 부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 문헌에서 주로 “Naturopath”로 변역되고 있는 점과, 이들 직역의 연원이라 할 수 있는

독일 특유의 자연치료적 전통(Naturheilkunde)을 고려하여 ‘자연치료사’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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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healthcare systems related to CAM practitioners developed in 
each country. However, the European cases have not been widely introduced in Korea so far. In the case 
of Germany, CAM practic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frame of "Heilpraktiker" system.

Objectives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review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urrent situation of 
German Heilpraktiker system and its conflicting relationship with Western medical doctors, in order to utilize 
it as basic data for the conflict resolution between Western- and KM doctors in Korea.

Methods : The historical development, current regulations and education system of Heilpraktiker were assessed. 
Research articles, reports, government publications and websites dealing with this issue were searched for 
and analyzed.

Results : Heilpraktiker system was developed within German historical and cultural situation where naturopathic 
traditions were reilluminated in connection with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state under the influence of 
romanticism formulating German nationalism. Between the concept of “Kurierverbot”(prohibition on medical 
treatment by non-physicians) and “Kurierfreiheit”(freedom of medical treatment), Heilpraktiker achieved a 
limited but legitimated right to conduct non-biomedical treatments from the state in the process of the 
formulation of modern German medical system. In this process, the conflict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heilpraktikers have been also growing up to now.

Conclusions : Heilpraktiker system, officially recognized with the legislation of Heilpraktiker law in 1939, 
stands at a crossroads between the continual development through strengthening its professiona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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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lition of the system due to its lack of quality control and medical evidence mostly argued by Western 
medical doctors, which has considerable implications for Korean situations in terms of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KM- and Western medical doctor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ebates 
on the concept “Kurierfreiheit”(freedom of medical treatment) developed within German tradition of medical 
pluralism.

Key words : Heilpraktiker, complementary medicine, alternative medicine, German health system, 
medical pluralism

I. 서 론

WHO는 전통의학과 보완의학에 대한 위험요소들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술자에 대한 규제와 교육‧훈
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1). 이러한 이유로 

각 나라들은 보완대체의학 시술자에 대한 규제제도를 

만들어 왔으나 그 양상과 모습은 각기 상이하다. 비슷

한 문화와 환경을 갖고 있는 유럽에서도 제도화된 시술

자 직능 여부가 국가별로 다른데 침에 대한 제도화된 

직능이 존재하는 나라는 EU 39개국 중 2개 국가에 불

과하며, 카이로프락틱은 16개국, 동종요법은 3개국, 정

골요법은 9개국이 보유하고 있다2). 이렇게 나라마다 

제도가 다른 이유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3), 

경제수준과 같은 외부환경, 그리고 보완대체의학을 바

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

라서 한 나라의 보완대체의학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성립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한의사 제도

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의 보완대체의학 시술자에 대

한 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 대만, 일본 등에 대

한 해외 사례 연구들4-8)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유

럽 지역에서의 보완대체의학 치료사에 대한 고찰, 특히 

독일의 자연치료사(Heilpraktiker)에 대해 총괄적인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의사와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연

구는 국내에서 진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생의학의 발상지로 인정되고 있으며, 

가장 발전된 형태의 의과학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에서 

의사와 함께 보완대체의료의 주요 담당자로서 의료체

계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치료사 제도의 

역사적 형성 과정 및 법적 규정, 시험 제도 및 교육제

도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일에서의 사례를 

통해 보완대체의학이 근대 이후 진행된 생의학 중심의 

의료 전문화와 제도화 과정에서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한의사 제도와 관련한 다양

한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II. 본 론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독일의 자연치료사 제도와 관련된 문헌을 

문헌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또한 독일 

연방 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독일 내 자연치료사 협회와 학교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종류는 자연치료사의 자격, 시험, 교육 

등 제도 현황, 자연치료사 제도의 역사, 자연치료사와 

의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수

집된 모든 자료를 자연치료사 제도의 현황, 독일보완대

체의학의 역사와 자연치료사 제도의 성립과정, 현재 자

연치료사와 의사간의 관계 등의 항목에 따라 체계적으

로 구성하여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항목을 구성한 이유

는 먼저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자격인 독일 

자연치료사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독일의 전반적인 보

완대체의학 역사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자연치료

사 제도의 성립과정을 조사하여 제도 성립 배경을 파악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연치료사의 제도 형태를 성

립 과정과 연계하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한의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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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치료사 제도 현황

1) 자연치료사의 법적 규정 및 현황

자연치료사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의학 교육을 

받거나 끝내지 못했으나 당국의 공식적 허가를 받아 진

료하는 임상 치료자”9), 혹은 “의사 교육을 받지 않았으

나 국가의 허가를 받고 질병을 자연 요법으로 치료하는 

사람”10)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의사 면허를 갖고 있

지 않지만 국가의 허가를 통해 치료에 종사하며, 독일 

의과대학에서 습득하는 생의학적 지식(“Schulmedizin”, 

“학교의학”*)이 아닌 형태의 진료를 하는 임상 치료가

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인 독일의 “의사 면

허 없이 직업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법

률”(‘자연치료사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없이 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

다”(제1조 제1항)라고 명시하는 한편, 여기서 “‘의술을 

시행한다’라는 의미는 사람에게 질병 및 신체 손상에 

대한 진단, 치료, 혹은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제1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

다11). 

독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독일 내 현

직 자연치료사의 수는 약 43,000여 명으로 (여성: 

35,000명, 남성: 8,000명), 그 중 절반 이상인 27,000

여 명(여성: 24,000명, 남성: 3,000명)은 전업이 아닌 

부업(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

다.** 반면 독일 내 현직 종사중인 면허 의사 수(2015

년 현재)는 371,300명으로12), 현직 자연치료사와 의사

간의 비율은 약 1:9 정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독일 자

연치료사 연맹(Bund Deutscher Heilpraktiker e.V.)

이 제시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독일 인구 중 

매일 12만8천여 명의 환자가 자연치료사 진료실을 방

문하여 치료받았는데 이는 연간 4천6백만이 넘는 환자

가 1회 이상 진료실을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13). 

2) 자연치료사 자격과 행위범위

자연치료사법에는 시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시행

령 제2조에 자격 조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연치료사법에 따른 자연치료사 자격조건

•연령: 만 25세 이상
•직업 관련 신체 및 정신적 적합성(의사의 소견서와 경

찰의 신원조회를 통해 판단)
•중등교육 이수자(한국의 고등학교 교육 정도에 해당)
•관할 보건행정과(Gesundheitsamt)의 허가 

자료 : 자연치료사법 제1시행령 제2조(Erste Durchfüh- 
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 
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 
allung)

자연치료사는 자격시험 합격 후 시험에 응시한 주에

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다음 관할 부서에 신고하여 클리

닉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각 주의 

허가를 얻은 자연치료사는 주로 보완대체의료에 속하

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진료, 치과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마취제 제

공, 전염병 진료, 엑스레이 촬영, 사체 부검 수행 및 사

망 진단서 등은 발행할 수 없고, 침습적 시술을 수행하

는 자연치료사의 경우 감염 예방법(Infektionsschutz- 

gesetz, 2001년 발효)에 따라 관할 보건행정과에서 간

헐적으로 관찰하는 형태의 관리를 받게 된다14).

3) 자연치료사 교육

자연치료사가 되기 위한 교육 방식은 법적으로 규정

된 의무교육 사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학, 온라

인 학습, 자연치료사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이수 등 다

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연치료사 학교의 

교육연한은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2년~ 

 * 현재까지도 독일에서는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는 전문적 의료 지식’이라는 의미로 “Schulmedizin”이라는 용
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형성된 독일 근대의학이 형성된 공간(전문화된 “학교”)을 강조함으
로써 민간의료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한국어로는 ‘서구적 근대의학‘으로 해석하는 것이 내용상 보다 적합할 것으
로 본다. 

** 반면, 독일 자연치료사 연맹은 현직 자연치료사의 수(2015년)를 43,000명이 아닌 약 47,000명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고, 
자연치료사와 함께 근무하는 기타 인력(약 11,000명)까지 포함할 경우 약 6만 여명의 인력이 자연치료사 치료실에 근무하
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Gesundheit, Personel. Fachserie 12 Reihe 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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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eilpraktiker schools and educational associations with their curricula of acupuncture- and TCM education 

Paracelcus 
Heilpraktiker 
School 1)

(Paracelsus 
Heilpraktikerschule)

Association for Classical Acupuncture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rbeitsgemeinschaft für Klassische Akupunktur und Traditionelle Chinesische Medizin e.V. 

AGTCM)

Year of 
Establishment

1976 1954

Number of 
Schools

54 (including 
ths schools 

in Switzerland)
4

Name of the 
programs

- Acupuncture Tsuna Chinese Herbal Medicine

Duration of 
the course

Full-time course: 
18-24 months
4 days a week 
(09:00 – 13:00) 

3 years - -

750 hours 300 hours At least 300 hours

Curricula

21 Sub-curricula 
such as Tongue 

Diagnosis, 
Moxibustion, 
Cupping, etc. 

•History of TCM and its 
philosophical basis: 16 
hours

•Meridian system: 30 hours
•Five phases: 60 hours
•Diagnosis of TCM: 86 

hours
•Zang-Fu syndrome : 70 

hours
•Dietetic: 30 hours
•Different perspectives on 

diseases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TCM: 45 
hours

•Strategy of acupuncture: 
33 hours

•Localization of acupuncture:
147 hours

•Practice of acupuncture: 
228 hours

<Module 1>
•Basis: 20 hours
•Practice of treatment 

techniques: 70 hours
•Standard treatment and 

body treatments: 30 hours
•Use of Tuina in diseases: 

20 hours
•Self-study of the tech- 

niques: 10 hours

<Module 2>
•Theories: 20 hours
•Practice:: 60 hours
•Practice with outpatients:

40 hours
•Case studies: 20hours
•Final exam: 10hours

•Knowledge on over 180 single 
herbs over 180 with Latin and 
Chinese names 

•Mechanism of effects, indications,
temperature, taste in connection
with the meridian system

•Dose, contraindication, and 
combination of herbs

•Knowledge on prescription, 
mechanism of effects, and 
manufacturing methods over 80 
herbs

•Preparations, pharmaceutical 
forms and duration of a pres- 
cription

•Toxicity of medicinal plants and 
interactions in combination with
Western medicinal products

•Information on drug safety, 
quality criteria and legal condi- 
tions of Chinese drug therapy 
in Germany

Source: 
1) “Heilpraktiker Ausbildung.” Paracelsus Heilpraktiker Schule. https://www.paracelsus.de/ausbildung/hp/heilpraktiker.asp.
2) “Curricula nach bundesweit einheitlichem Standard”. Homepage der AGTCM.

https://www.agtcm.de/therapeuten/ausbildung/diplom-ausbildung/curricula.htm.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학과 운영 방식 

또한 주간, 야간, 주말반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15). 학교에서는 자연치료사 시험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실제 진료실 운영 및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다

양한 치료방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Table 1. 참조). 

4) 자연치료사 자격 시험

자연치료사법과 그 시행령 내에는 자연치료사 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 연한이나 시험 운영조직, 내용 및 절

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각 주별 보

건행정과(Gesundheitsamt) 소속 공공의사가 자연치

료사의 면허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심사대상자가 

특정한 치료기술을 갖추고 있는지의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료행위가 주민들의 건강에 위해

를 가할지 아닐지의 여부를 심사한다는 소극적인 수준

에 그치고 있다16). 즉, 이들의 의료행위가 위험성을 동

반하거나(면허 의사의 의료 영역) 의료행위 자체의 결

과가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닐 경우 어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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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의료행위도 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치료 

방식을 자연치료사의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들에게 열

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심사 과정

에서 관할 보건행정과 소속 공공의사가 이들의 자격요

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형태로 최소한

의 법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시험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학회에서 자연

치료사 자격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자연치료사 면허시

험은 크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을 통한 합격 여부의 판단은 “지원자가 주민의 일

반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직접 위험을 가하지 않을 것”17)

인지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통상 필기시험은 객관

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주어지는 시간 동안 60개 문항 중 45개 이상 정답을 

맞춘 경우 합격으로 판단하고, 필기시험 이후 3주~6주 

사이에 30분에서 60분가량 소요되는 구두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자연치료사 시험은 연방의 각 주에서 

주로 3월 셋째 주 수요일과 10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

시되고, 한 주에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른 주에서도 

면허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다.

자연치료사 시험 과목

•직업 및 법률 관련 지식
•자연치료사의 진단 및 치료법의 한계와 위험성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의 기초 지식
•일반적 질병이론에 대한 기초 지식
•급성, 응급 및 위독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응급조치
•병력 기록 기술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검사방법
•진료실 위생, 소독 및 살균
•주사 및 천자기술
•채혈
•기본적인(의료 관련) 실험결과에 대한 의미 해석

자료 : “Die Heilpraktikerprüfung”. Heilpraktiker- 
Ausbildung.net. Alle Infos zu Ausbildung, 
Gehalt, Lehrgänge.
https://www.heilpraktiker-ausbildung.net/hei
lpraktiker-werden/heilpraktikerpruefung

이러한 자연치료사 시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독일 

연방 보건부(Bundesministerium)는 2017년 12월 각 

주의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권고지침(Leitlinie*18))

을 내놓았다19).

3. 독일 보완대체의학 역사와 자연치료사 

제도의 성립 과정

1) 고대 ~ 근대 초기(~18세기)

현재 독일 내에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자연치료사 

조직 및 교육기관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살펴보면, 

고대 서양의 다양한 의료적 전통에서 인도의 아유베다, 

동아시아 전통의학에 이르기까지 경험의학(Erfahrung- 

sheilkunde)에 기반한 다양한 의약전통을 자신들의 치

료적 근원으로 보고 있다20)21). 

독일의 자연치료적 전통은 교회와 수도원 중심의 중

세 의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12세기에 활동한 힐데

가르트 폰 빙엔(Hildegard von Bingen, 1098-1179) 

수녀는 자연과 인간, 신이 하나가 될 때의 아름다움과 

“자연 안에서의 치유”를 강조하였다22). 이러한 힐데가

르트의 생태주의적 의료관은 본인이 1136년에서 1179

년 사이에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조물들의 다양한 

성질에 대한 보다 내적인 본질들”23)이라는 제목의 저서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책은 훗날 “자연학”(Physica)

과 “원인과 치료”(Causae et Curae)라는 이름의 두 권

의 책으로 필사되어 전해진다24). 현재 독일어로 작성된 

최고(最古)의 자연치료 관련 문헌으로 평가되는 이 책

에는25) 힐데가르트의 자연, 건강 및 의학에 대한 자신

의 생각이 요약, 정리되어 있는데, 식물과 광물 등을 

이용한 힐데가르트의 이러한 자연치료적 요법은 그리

스-로마 시대의 의료적 개념과, 당시 독일 지역에서 

자생하는 약초에 기반한 독일 특유의 민간의료적 지식

이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독일의 생태주의적 자연치료 

전통의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26). 힐데가르트

의 업적이 근대 초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회와 민중

을 중심으로 칭송되어 왔고, 그의 교회 중심의 자연주

의적 치료 전통이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권에서 통용되는 법률용어인 “라이트리니에”(Leitlinie)는, 일정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
는 “규범으로서 따를 것을 요구”(“normativ fordert”)하는 “리히트리니에”(Richtlinie)와는 달리 구속력이 없이 “권고하는” 
(“empfehlt”) 형태의 행정 지침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일종의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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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생태주의적 세계관 및 20세기 후반 대체의학 

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27)28), 중세 시기 힐데가르트의 자연주의적 의료관

은 현재 독일의 자연치료적 보완대체요법을 주도하고 

있는 자연치료사의 정체성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

쳐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파라셀수스(Paracelsus, 본명 Philippus Aureolus 

Theophrastus Bombastus von Hohenheim, 1493- 

1541)는 "모든 것은 독이며 독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한 물질이 독인지 아닌지는 오직 (그 물질 

내의 독성의) 용량만이 이를 결정한다"29)라는 주장을 

통해 근대 독물학(toxicology)의 원칙을 확립한 인물이

다. 그러나 파라셀수스는 “치료자인 당신이 아니라 자

연이 바로 의사이다. 당신은 자연으로부터 건강을 끌어

내는 것일 뿐,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

이 아니다. 당신이 아니라 바로 자연이 건강한 삶을 만

들어 내는 것이다.”, “의사는 치료(cure)하지만, 자연

은 치유(heal)한다”30)는 등의 발언을 할 정도로 자연치

유와 신체-정신의 합일(合一)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는 ‘파라셀수스’라는 이름이 독일 내에서 가장 많은 수

의 지부 학교(독일 내 54개교)를 갖고 있는 자연치료사 

학교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자연치료사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31). 실험, 관찰 등을 

통한 근대 의학/약학적 세계관과 자연주의적 전통을 동

시에 강조했던 파라셀수스의 의료관은 자연과학적 의

학과 기존의 자연치료적 전통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독일 근대 여명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연 ‘과학적’ 의학과 자연 ‘주의적’ 의

학의 공존은 향후 자연과학의 계속적인 발전과 생태주

의적 의료의 생존 및 부흥을 통해 생의학(biomedicine)

과 전통의학 간의 공존과 경쟁이 혼재하는 근대 독일 

특유의 의료다원주의적 체계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

인다.

중세 후기인 1348년 신성로마제국의 카를 4세(Karl 

IV) 제위기에 이르러 프라하에 독일어권 최초로 의과대

학이 설립된 이래, 독일의 의료체계는 누구나 치료행위

에 종사할 수 있다는 ‘치료적 자유’(Kurierfreiheit)와 

의사 아닌 사람에 의한 ‘치료 금지’(Kurierverbot)라는 

두 개의 상반된 개념 사이에서 역사적 변화를 겪으며 

현재의 독특한 의료체계로 발전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11). 

중세 후기에서 근대 초기에 제정된 독일 및 인근 지역

의 의료 관련 법적 규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탈리아

의 시칠리아 지역의 경우 12~13세기에 이미 의사가 아

닌 사람의 치료행위를 금지하는 법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14세기경 이러한 치료

행위를 금지하는 법제가 처음 도입되었던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1532년 제정된 신성로마제국 카를 5세(Karl 

V) 시대에 제정된 제국법률(“Die Peinliche Gerich- 

tsordnung”)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가 아닌 사람의 

치료 자체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기보다는 치료행위 과

정에서 오류를 범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가한 경우에 한

해 형벌에 처하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의 치료행위에 대한 금지가 이 시기에 엄격히 

시행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32). 

2) 19세기 ~ 20세기 초반(~1933):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적 의료와 

“자연주의”(Natur-Heilkunde)적 의료 간의 

경쟁과 공존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형성된 독일의 자연치료적 전

통은, 19세기 후반에 대두된 생활개혁운동(Lebensreform)

의 일환으로 전개된 자연치료운동(Naturheilkunde- 

bewegung)으로 연결된다. 낭만주의의 전통과 궤를 같

이하며 19세기 중반부터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전

개된 생활개혁운동은 화가이자 사회개혁가였던 칼 빌

헬름 디펜바흐(Karl Wilhelm Diefenbach, 1851- 

1913) 등이 주도한 사회개혁 운동으로, 산업화, 도시화 

및 물질주의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연에 순응하

는 삶을 강조하였다33). 이들은 서구의 근대적 발전을 

진보가 아닌 쇠망, 혹은 타락(Verfallserscheinung)으

로 간주하는 가운데, 이러한 근대화의 상황이 문명화로 

인한 손상, 혹은 질병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습관”(Naturgemäßer Lebensweise), 즉 자연친

화적 생활방식을 강조하였다34). 이러한 생활개혁운동

은 의복, 음식, 마을공동체, 교육 부문에서의 개혁을 

통해 자연주의적 가치를 추구하였는데, 자연치료운동 

 * 19세기 후반 가톨릭 수도자인 크나이프(Kneipp, 1821-1897)가 주창한 “수(水)치료” 기반의 자연주의적 치료법인 크나이프
(Kneipp) 요법의 지속적인 발전, 1970년대 보완대체요법 의료법 및 관련 용품의 이름으로 등장한 “힐데가르드 의학/의약” 
(Hildegard Medizin) 등을 통해 독일 내에서 힐데가르트식 자연치료의 현재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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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활개혁운동의 중요한 하위 분야로서 근대적 학

교의학과는 다른 형태의 자연친화적 치료전통을 생활 

속에서 뿌리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19세기 자연치료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자연으로 돌

아가라”는 18세기 중반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루소의 메

시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루소의 자연주의적 가치

에 대한 강조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독일 의료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다양한 형태

의 보완대체요법이 독일 내에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게 된다27). 이와 관련된 치료법은 19세기 전반 

“자연치료요법”(Naturheilkunde)이라는 용어로 구체

화되는데, 이러한 자연치료요법의 특징으로는 “첫째, 

자연 존중의 세계관, 둘째, 물, 공기, 햇빛, 섭식 등 자

연에 기반한 치료법 선호, 셋째, 건강, 질병, 치료의 본

질에 대한 자체 원칙 보유”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원칙

의 근간에는 “몸의 모든 부분이 연관관계에 있으며, 일

부에 생긴 결함은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전

체론적 의료관이 자리하고 있다35).

19세기 독일 의료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러한 자연주의적 의료관의 발달과, 자연과학적 지식

을 바탕으로 한 근대 의료의 급격한 발달이 동시대에 

나타난 가운데 경쟁과 공존의 양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의료적 

세계관이 한편으로는 학교(의과대학)와 학교 바깥이라

는 서로 다른 공간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

으며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 예로는, 독일 자연치료의 

가장 대중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크나이프

(Sebstian Kneipp, 1821-1897)의 수(水)치료법과, 인

체의 자연치유력을 유도하기 위해 소량의 질병 유발물

질을 신체에 투여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하이네만

(Samuel Hahnemann 1755-1843)의 동종요법(homä- 

opathie) 등이 19세기 당시부터 현재까지 독일 의사와 

자연치료사 양쪽 모두에 의해 연구되고 임상적으로 활

용되어온 점을 들 수 있다. 자연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독일의 근대 생의학이 의과대학의 발달과 면허제도의 

확립 등 국가에 의해 공식적인 주류의학으로 확립되던 

바로 그 시기에 의과대학의 바깥에서 그 맥을 이어간 

독일의 자연치료적 전통은 특히, 1970년대 이후 서독 

지역의 환경 및 생태주의 운동, 녹색당의 성립과 발전

을 통해 확고히 자리 잡으며 현대에 이르고 있다27).  

한편, 19세기를 거치면서 “생의학(학교의학)”이 국가

에 의해 주류의학으로서 인정받으며 확고히 자리를 잡

아간 결과 1851년 프로이센(Preußen) 왕국에서는 ‘대

학에서의 의학교육을 통해 국가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nicht approbiert”. 영어: “not certified”)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없다’라는 (무면허) 

“의료금지”(Kurierverbot) 규정이 도입되었다36). 이 

법은 독일 내에서 의과대학 교육을 받은 의사에게만 의

료 행위의 권한이 주어지는 독점적 의료시장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다양한 형태로 널

리 이용되고 있던 “학교 바깥”의 의료 종사자들은 생활

개혁운동 및 자연치료운동의 기치 아래 이러한 근대적 

의료조치에 조직적으로 반대하며 의료금지 규정 철폐

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 결과 1869년 영업법

(Gewerbeordnung)의 제정 과정에서 강조된 영업의 

자유 원리가 의료영역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철함으로써 (의사가 아닌 사람의) “치료적 자유” 

(“Kurierfreiheit”)의 권리를 재확보하게 된다16). 그러

나 이러한 “치료적 자유”를 누리는 “의사 이외의 치료

자“들에게는 “의사”(Arzt)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는 제한이 엄격히 따랐고, 이들의 치료적 권한 남용으

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로 인해 치료적 자유 규정을 폐

지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계속되어 이들의 치료 영역은 

동종요법이나 수치료법, 그밖에 학교 바깥에서 전통을 

이어온 자연치료적 요법으로 제한되었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연치료적 요법과 치료자의 수는 계

속 증가하여 1930년대 초에는 약 14,000여명에 달하

여 의사의 수와 유사해질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게 된다37)38). 

19세기 이래 국가가 관리하며 통제하는 형태의 독일 

근대 의료체계의 점진적 형성 과정에서 “소극적”인 의

미의 치료적 자유, 혹은 “선택적 치료금지”(Selektives 

Kurierverbot)의 상황을 맞이한 의사 이외의 치료 종

사자들은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 

조직을 구성하며 대응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경쟁하는 가운데 이합집산을 거

듭한 후 1928년에 이르러 ‘독일 자연치료사 대협회’ 

(Grossverband der Heilpraktiker Deutschlands)가 

결성되었다38). 결국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독

일 의료체계의 상황 – 근대 생의학 및 의과대학 교육의 

발달, 의사 면허를 통한 국가의 독점적 의료체계 형성 

과정,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타난 자연치료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관련 종사자들의 대응 –에서 “자연치료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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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치유 담당자에 대한 근대적 명명(命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나치(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NAZI) 정권 시기(1933~1945): 전체주의적 

국가 의료체계의 강화와 자연치료사법 제정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나치)은 국가의 여러 분

야를 국가의 엄격한 통제 하에 두는 전체주의적 획일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 혹은 전체 연방 

단위로 다양하게 설립되어 있던 기존의 자연치료사 조

직을 통합함으로써*39) 엄격한 국가 관리를 꾀하였다. 

1933년, 난립되어 있던 기존의 자연치료사 조직은 독

일 자연치료사 연맹(Heilpraktikerbund Deutschlands)

으로 강제 통합되는 한편, 기존에는 조직 내에서 선출

되던 협회장을 연방 내무부(Reichsministerium des 

Inneren)에서 직접 임명함으로써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자연치료사 조직이 국가 관리 하의 관변단

체로 재편되었다16). 또한 같은 해 8월 이 조직의 기관

지라 할 수 있는 “자연치료사”(Der Heilpraktiker)가 

간행되었는데**40), 이러한 기관지의 간행을 통해 당시 

나치 정부는 자연치료사 조직 및 이들의 치료행위에 대

한 국가적 관리를 널리 홍보하였다. 예컨대 1934년 나

치에 의해 새로 임명된 협회장 에른스트 케에스(Ernst 

Kees)의 선임과 관련하여 이 잡지에서는 독일 자연치

료사 연맹의 구조와 과업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16).

“총통 원리를 준수하여 독일 자연치료사 연맹의 전면

적 주도권은 연맹의 선두주자인 나치 당원이자 동무인 

에른스트 케에스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구성원은 누

구든지 우선적으로는 연맹의 선두주자가 지시한 바를 

집행한다. ...... 연맹의 선두주자는 1934년 3월말 총통

의 대리인이 제안한 바에 따라 연방내무부 장관이 임명

하였다. 이때 그에게 정부와 국가의 과업을 위임하였으

니, 그것은 자연치료사 연맹에서 불필요하며 신뢰할 수 

없는 모든 요소, 다시 말해서 새로운 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으며 인민의 건강이라는 이익을 위해서 제거해야 

할 요소를 숙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인용된 위의 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나치 정권

은 그동안 국가의 근대 의료교육 체계 바깥에서 운영되

어온 자연치료적 전통을 전체주의적 국가체계의 엄격

한 관리 하에 두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불필요하며 신뢰할 수 없는 모든 요소”, “새로운 국가

로서 용납할 수 없으며 인민의 건강이라는 이익을 위해

서 제거해야 할 요소를 숙청”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통해 기존의 전통의료 종사자들과 그들의 치료방식을 

나치 정책에 맞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치 정권의 의료부문에 대한 엄격한 국가주의적 관

리 정책은 기존의 자연치료적 의료 종사자들이 자신들

의 정체성으로서 강조해 온 “치료적 자유”(Kurierfreiheit) 

개념과 필연적으로 상충하게 되는 측면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1937년 당시 나치당 소속으로 제국의사협회

장(Reichsärzteführer)을 맡고 있던 의사 출신의 게하

르트 바그너(Gerhard Wagner)는 자연치료사의 이러

한 치료적 자유 개념과 나치의 국가주의적 이념이 함께 

할 수 없는 서로 모순되는 개념임을 강조하였고, 이러

한 기조에 따라 그는 1938년 자연치료사법을 발의하였

다39). 이듬해인 1939년 2월 공포된 자연치료사법 에 

따르면, 제1조에서 “의사면허 없이 의술을 시행하려면 

그에 관한 (국가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

써 자연치료사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제2조에서 “의사면허를 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 치료술

을 행하여온 사람 이외에는 장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치료에 대한 허가

를 받을 수 있다41)”고 명시하는 한편, 제2조에서 언급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인

지의 여부 또한 반드시 나치-신분집단 조직청(Die 

Nazi- Standesorganisation)에서 결정할 것을 규정

함으로써 당시 존재하고 있던 자연치료사라는 직업 집

단을 장기적으로는 소멸시킬 계획이라는 점을 법조문

을 통해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또한 제4조에서는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

 * 1931년 당시 독일 내 자연치료사 관련 조직은 22개에 달하였다.

** 이 잡지는 현재 독일 자연치료사 종사자 연방협회(FDH-Bundesverbandes – Fachverband Deutscher Heilpraktiker 
e.V.)에서 “Volksheilkunde”(folk medicine)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간행되고 있다. 비록 나치의 자연치료사에 대한 국가주
의적 관리라는 창간 취지는 사라졌지만, 조직 및 학회지의 연원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의 조직체계가 현재 독일의 자연치
료사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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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한다42)”

라고 명시함으로써 후계자 양성을 위한 공식적 교육의 

금지를 통해 “치료적 자유” 개념에 따라 형성된 자연치

료사 집단의 소멸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

었다. 뿐만 아니라 자연치료사법과 그 시행령의 발효에 

따른 자연치료사 자격 신청도 1939년 4월 1일까지만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자연치료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자연치료사로 새롭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차단하는 한편, 같은 해 5월 공포된 자연치료사법 관련 

제2차 시행령을 통해 당시 설립되어 있던 자연치료사 

학교를 폐쇄함으로써 더 이상의 자연치료사 교육이 이

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32).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 및 통일 이후의 

자연치료사 제도(1945~)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서독 지역에서는 자연치료

사에 대한 기존의 인위적인 국가주의적 통폐합 상황에

서 벗어나 다양한 자연치료사 관련 조직들이 다시 만들

어지게 된다. 예컨대 1946~1947년에는 뮌헨 지역을 

중심으로 독일 자연치료사 총회가 구성되며 연방 단위

의 자연치료사 조직이 새롭게 형성되었고, 이 협회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후인 1950년 4월 사단법

인 독일 자연치료사 총회(Deutsche Heilpraktikerschaft 

e.V.*)로 공식 발족되었다**39). 한편, 1949년 독일연

방공화국(구 서독) 건국 과정에서 제정된 독일 헌법은 

나치 시대에 제정된 자연치료사법을 “헌법 제정 이전의 

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효력을 유지한다고 인정하였

다16). 그러나 이 법은 당시의 자연치료사들을 국가적으

로 관리하는 가운데 서서히 이 직역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반면, 자유주의적 가치 아래 제정된 독

일연방공화국 헌법의 취지에 따라 이 법은 자연치료사

를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하는 가운데 이들을 헌법의 

기본권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새롭게 해석하

게 되었다43). 즉, 자연치료사법 제1조 “의사면허 없이 

의술을 시행하려면 그에 관한 (국가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전체주의 정부인 나치 시대 법 제정 

당시에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자연치료사들의 의료활동

도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법외 

활동을 국가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자유

주의적 헌법정신에 기반한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이를 

‘국가적 허가가 있으면 의사면허 없이도 (국가가 허용

하는) 특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 의미

로 해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치료사들

은 협회 조직의 재구성과 함께 특별한 예외 없이는 더 

이상의 자연치료사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동법 제2

조)과, 자연치료사 교육기관 설립 금지 규정(동법 제4

조)이 직업 선택 및 종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

적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고, 1952년 위헌 판결 확

정37)38)을 통해 서독 내 모든 주에서 자연치료사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과 새로운 자연치료사 양성이 허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독의 자연치료사 제도는 1970년대 서독 내에서의 

생태주의에 대한 재조명과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

의 증대와 함께 자연치료 요법(Naturheilkunde)의 주

체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공식적인 자연치료사 제도를 통해 독일, 혹은 서유럽의 

전통의료가 아닌 형태의 다양한 치료법 – 인도의 아유

베다, 중국의 침술 및 중의약 등 –들이 유입되는 중요

한 창구의 역할 또한 담당하게 된다. 예컨대, 1954년 

설립된 중의학-침술 관련 학술단체인 사단법인 독일 

전통 침술-중의학 종사자 협회(Arbeitsgemeinschaft 

für klassische Akupunktur und Traditionelle 

Chinesiche Medizin e.V.)는 자연치료사들의 주도 하

에 다양한 형태의 침술, 중의학 교육을 산하 학교와 학

술대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44). 

반면,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정부에서는 자연치료적 

전통이 비과학적, 혹은 미신이라는 전제 하에***45) 나치 

 * “e.V.”는 “Eingetragener Verein”의 약어로 “등록협회”(registered assoiciation)를 의미한다.

** 이 협회는 이후 독일 자연치료사 전문가 협회(Fachverband Deutscher Heilpraktiker e.V. FDH)라는 이름으로 현존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전통의료에 대한 금지 제도는 서구 사회주의 모델을 뛰어넘고자 한 모택동중의에 입각한 중국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한 주체사상 중심의 북한 등 일부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바 있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현대의학에 대비되는 전통의료는 비과학
적이며 봉건적인 유산으로서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의료다원주의를 연구하는 의료인류학자들은 이러한 구 사회
주의권(구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의료체계를 “비관용적 정통주의”(Intolerent Orthodoxy), 혹은 “폐쇄적 시스템/ 
의료독점체계”(Exclusive  system; medical monopoly)로 분류하는데 일종의 “비공식적 의료다원주의”(unofficial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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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자연치료사법의 취지를 그대로 살림으로써 기존

의 자연치료사 외에는 새로운 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다. 

그 결과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구 동독 지역에는 1939

년 자연치료사법 제정 당시 자연치료사 허가를 받았던 

10여명의 자연치료사만이 생존하여 전통의료 요법에 

입각한 의료행위가 허용되었을 뿐, 공식적인 국가 의료

체계 내에서 자연치료사 제도는 사실상 사라졌던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37)38). 그러나 의료 수요적인 측면에서

는 전통적 방법의 자연치료가 구 동독에서도 여전히 신

뢰와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연구도 적지 않은데, 1990

년 당시 생존한 구 동독 지역 자연치료사들에 대한 인

터뷰를 바탕으로 한 재닌 프레더(Janine Freder)의 연

구에 따르면, 비록 공식적으로는 40여 년간의 동독 정

권 하에서 자연치료사 제도가 서서히 소멸해 갔으나, 

이들의 치료행위는 당시 동독 주민들에게 큰 인기와 신

뢰를 얻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연치료적 요법이 

비공식적 의료로서 꾸준한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는 점

이 강조되고 있다32).

4. 자연치료사와 의사 간의 관계

현재 자연치료사와 의사간의 갈등은 자연치료사들이 

행하는 진료의 위험성 여부 및 진료 범위 제한 문제, 

자연치료사에 대한 진료 내용 관련 교육 강화 문제, 더 

나아가서는 자연치료사 제도 자체의 폐지에 대한 의사

들의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들 간의 갈등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2016년 7

월 자연치료사의 암 환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와 이에 대한 의사와 자연치료사 집단의 다양한 반

응 및 대응 과정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2016년 7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주 브뤼겐(Brüggen) 시에서는 자연치료사

(남성, 당시 61세)가 자신의 진료실에 내원한 암 환자 

세 명(여성 2명, 남성 1명)에게 용량 조절 과정에서의 

실수로 암 관련 치료약을 투약 기준량의 3배~6배 이상 

과다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

고, 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해당 자연치료사를 과실

치사 및 약사법(Arzneimittelgesetz) 위반 혐의로 기

소하였다46). 자연치료사 제도와 이들의 의료행위에 대

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독일 내 의사 조직들은 자연치

료사의 진료행위가 갖고 있는 위험성과 비과학성 및 이

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자연치료사 제도의 근본

적 변화, 혹은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게 된다. 예

컨대 근거에 입각한(Evidence-based) 자연치료요법

의 시행을 강조해온 의사, 법률가, 의학자 및 의료윤리

학자들로 구성된 “뮌스터 그룹”(Münsteraner Kreis; 

Circle. 2016년 설립)은47) 2017년 8월, “자연치료사에 

대한 뮌스터 선언(Münsteraner Memorandum Heil- 

praktiker)”을 발표하며 제대로 된 교육 표준 없이 허

가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 자연치료사 제도의 폐지, 혹

은 대학교 수준의 교육을 통해 진료 수준이 엄격히 관

리된 “전문 자연치료사”(Fachheilpraktiker)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다48). 자연치료사 제도뿐만 아니라 “근

거 없는” 보완대체요법 그 자체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온 “독일 근거중심의학 협회”(Deutsches 

Netzwerk Evidenzbasierte Medizin e.V. 1998년 설

립. 면허 의사들로 구성)는 같은 해 10월, 뮌스터 그룹

이 대안의 하나로 제시한 “전문 자연치료사 제도” 도입

에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현재의 자연치료사 제도 자

체의 폐지를 촉구하였다. 이들은 현재의 자연치료사들

이 주로 시행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 자체가 높은 단계

의 학위 프로그램(degree program)을 설치해서 운영

할 정도의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만

약 “전문 자연치료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간호사, 조

무사 등 기타 의료 관련 직역이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

게 막고 있는 독일 연방 법령의 기본 노선에도 위배된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49). 요컨대 현재 자연치료사의 자

연치료적 의료행위에 대해 독일 의사들은, 뮌스터 그룹 

내에 활동하는 일부 의사, 의학자들과 같이 자연치료사 

제도의 전문화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

혁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 자연치료사들이 의사와의 협

력 없이 단독으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의사와의 

소통, 혹은 관리 하에 제한적인 진료를 담당함으로써 

2016년 브뤼겐시에서의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

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절충적 입장50), 혹은 독

일 근거중심의학 협회의 주장과 같이 현재 허용되어 있

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의” 의료행위, 즉 자연치료사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연치료사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이러한 비판적 시

pluralism)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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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대해 자연치료사들은, 현 체제의 고수 혹은 자연

치료사 교육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

놓고 있다. 독일 자연치료사 협회(BDH) 울리히 쥠퍼

(Ulrich Sümper) 회장은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2016

년 있었던 의료사고 하나로 자연치료사 집단 전체와 자

연치료사 제도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불합리

(unsinnig)하며, 2012년 협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되고 있는 “자연치료사 심화교육 자격증(Fortbildung- 

szertifikat)” 제도 도입 등 자연치료사 협회 차원에서 

자연치료사의 치료적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해온 점을 강조하며 의사들의 자연치료사에 대한 비

판을 반박하였다51). 한편, 자연치료사의 교육 수준 향

상과 관련하여 자연치료사 조직들은 바로 자신들이 응

시자들의 자격요건 강화 및 교육연한의 법제화를 통해 

자연치료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요구해 왔음을 강조하

는 가운데, 이러한 자연치료사의 교육 과정에 대한 제

도화 및 이를 통한 치료적 역량 강화에 대해 정작 반대

하고 있는 집단은 바로 의사 조직임을 지적하였다52).

최근의 이러한 의사-자연치료사 간의 갈등 및 자연

치료사 제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관련하

여, 독일 연방 보건부 장관과 16개 주 보건부 장관, 보

건 관련 연방 상원의원(Senatorinnen und Senatoren 

für Gesundheit)들은 지난 2018년 6월에 열린 보건부

장관 컨퍼런스(Gesundheitsministerkonferenz)에서 

독일 자연치료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 개혁이 필

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제도적으로 명

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연치료사 관련 교육 연한과 

내용, 자연치료사들의 치료 행위에 대한 실질적 능력이 

평가되지 않고 있는 현행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

는 가운데53) 자연치료사 제도의 개혁안 마련을 위해 연

방과 주 차원의 특별 심의 위원회(Bund-Länder- 

Arbeitsgruppe)를 설치할 것을 의결하였다54). 이러한 

제도적 개혁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독일 자연

치료사 제도는 “의사 면허가 없는 민간의료인에게 ‘치

료적 자유’를 허용한다”라는 기존의 개념을 넘어서서 

“자연치료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전문 의료인”의 개념으

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II. 고찰 및 결론

독일의 의료체계는 자연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근대 의

학을 바탕으로 주류의학으로 자리잡은 의과대학 중심

의 “학교의학”(Schulmedizin)적 전통과, 중세 이래 형

성된 독일 특유의 의약적 전통을 바탕으로 ‘학교 바깥’

에서 성장해온 독일의 자연치료적 전통이 근대적 의료

체계 형성 과정에서 의사(Arzt)와 자연치료사(Heilp- 

raktiker)라는 직역으로 구체화되는 가운데 오늘에 이

르고 있다. 독일의 근대 의료체계 형성 과정에서 대두

된 (의사가 아닌 사람의) “치료금지”(Kurierverbot)와 

“치료적 자유(Kurierfreiheit)” 개념은 이러한 의사와 

의사 아닌 치료자(자연치료사)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관계는 1851년 프로이센의 치료

금지법 제정, 1869년 북독일연맹에서 제정된 영업법 

상의 자유를 의료 분야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성립한 치

료적 자유의 허용, 1930년대 초반 나치 정권의 국가 통

제 중심의 의료 정책에 따라 기존의 자율적 자연치료사 

조직이 국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과정, 의사 중심

의 국가 관리적 의료체제 확립을 위해 자연치료사 교육

의 금지 등을 토대로 이들의 장기적 소멸을 목표로 했

던 자연치료사법의 공포(1939), 제2차 세계대전 후 독

일연방공화국(서독) 건국 과정에서 전개된 자연치료사 

교육 금지 조항의 위헌 확정(1952) 등 일련의 역사적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들 간의 역사적 갈

등과 긴장 관계 속에서 독일 특유의 의료체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자연치료사 제도의 성립 과정과 

제도적 특징, 현황, 교육 과정 및 의사 집단과의 관계

를 통해 독일 의료체계의 의료다원주의적 특성을 살펴

보았다. 자연치료사 제도는 독일 특유의 자연치료적 전

통에 의해 형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의사가 

아닌 민간치료자들에게도 치료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

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비전문적 의료인’으로서의 정체

성과, 보완대체요법 및 직역적 발전을 위한 전문적 교

육과 제도화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적 요구 사이의 딜레

마 속에서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과의 직역적 갈등을 겪

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자연치료사 제도는 몇 가지 시

사점을 준다.

첫 번째로, 서구국가들도 근대 형성 과정에서의 차이

로 인해 의료다원주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는 점이다. 자연치료사라는 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독일

의 공식적 의료다원주의 체계는 보완대체의료시스템이 

의료체계 내에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프랑스의 

의료체계와 좋은 대조를 보인다55). 이러한 차이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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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인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서로 상이한 근대 국가 

성립 과정 및 민족주의적 특성, 특히 낭만주의적 성향

과 독일 민족주의 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56). 이러한 양국 간의 서로 다른 상황은 현재까

지도 자연치료사 제도를 통해 이원화되어 있는 독일의

료의 상황과, 원칙적으로 의사들만이 보완대체요법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랑스의 “공식적 의료 

일원화 체계”와의 차이로 연결된다. 즉, 서구국가들도 

각 국가들이 근대 국가를 형성하고 생의학이 주류의학

으로의 권위를 획득하고 있던 시기의 다양한 사회문화

적 배경 차이로 인해 보완대체의학이 형성된 모습이 다

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독일의 자연치료사는 다른 나라의 보완요

법사들에 비해 자격 규정은 까다롭지 않으나 권한은 높

은 특성이 있는데 이는 독일이 갖고 있는 ‘자연치유’와 

‘치료적 자유’에 대한 역사⋅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특

히 치료적 자유와 보완의학 이용의 연관성은 국민들에

게 치료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측면

에서 스위스의 사례와 유사하다. 스위스에서는 5가지 

보완요법에 대한 대규모 연구결과 건강보험에 포함될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보완요법 사

용에 대한 지지를 담은 국민투표를 거쳐서 건강보험 급

여화가 된 사례가 있다57). 그러나 이러한 ‘치료적 자유’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을 제도화 하는데 큰 영향

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은 우리나라에

서 지난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제도화되고 전문성이 강

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향후 다원주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치

료적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것으

로 보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한의계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자연치료사는 의사와 높은 갈등관계에 있

는데 이는 여전히 “(의사가 아닌 사람의) 치료금지” 

(Kurierverbot)와 “치료적 자유(Kurierfreiheit)” 개념 

사이의 사회적 갈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자연치료사

의 의료사고로 촉발된 의사들의 자연치료사 제도에 대

한 대응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임상적 근거’ 부

족을 들어 폐지하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방

안은 동일한 문제의 해결책임에도 그 방향성은 전혀 다

른데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치료적 자유’ 개념이 

사회적으로 더욱 공고히 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러

한 특성 때문에 자연치료사 협회 회장이 교육 등 전문

성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의사조직이라고 

말한바 있다. 결국 의사들은 자연치료사 제도의 폐지 

이유로 전문성과 임상적 근거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치료금지’의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치료적 자

유’ 개념은 ‘치료금지’ 곧 의료서비스를 독점하려는 의

사들의 주장에 대항하는 의료내 다른 세력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받아

들인 체계일수록 의사와 독자적인 세력간 갈등은 심화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바꿔 말하면 ‘보완대체의학’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사회는 갈등이 덜하지만 대체적

으로 사용하는 사회는 갈등이 심화된다. 우리나라와 제

도와 보건의료 환경이 매우 유사한 대만은 총액계약제 

등으로 인해 중의학이 대체적 성격 보다 보완재적 성격

이 강하나 중의사와 서의사간 갈등이 적은 사례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독일의 자연치료사는 우리나라의 한의사와는 

달리 의료인으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며 교육

수준 또한 낮아 사회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독일 자연치료사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사례는 의사들의 ‘치료금지’ 주장

과 한의사 또는 자연치료사의 ‘치료적 자유’ 주장사이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사례와 유사한 측면

이 있으며, 향후 한의계는 국민들의 ‘치료적 자유’ 권한

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 미국의 사회학자 브루베이커(Roger Brubaker)는 서구 민족주의의 두 가지 유형으로 시민적(civic) 민족주의와 종족적(ethnic) 
민족주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이러한 두 개념을 통해 프랑스와 독일의 민족주의적 속성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
다. 근대적 민족 개념 형성 이전, 국가적 경계가 이미 갖추어진(“the state preceded the nation”) 프랑스의 경우 국가 
중심적(state-centered) 민족주의가 발달한 반면,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주의 개념이 먼
저 유입된(“the nation preceded the state”) 독일에서는, 통일된 근대적 국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 개념
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종족적 특성을 강조하는 형태의 민족주의가 발달하였고, 이러한 독일의 상황은 먼저 
근대화된 인접 국가들과는 다른 독일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전통, 보다 근대화된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와는 다른 자연친화적 성격의 강조 등 낭만주의 운동과 연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독일 낭만주의의 
자연친화적 성격은 독일의 생태주의와 자연치료운동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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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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